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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태 권 도 협 회

수 신 시도회원단체장

참 조

제 목 도로교통법 알림 및 차량 안전운행 홍보 요청

1. 관 련: 도로교통법[시행 2019.4.17.][법률 제15807호, 2019.10.16., 일부개정]

2. 위와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보호자)의 의무와 차량 안전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표 및 Check List 등을 작성하여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일선도장에 적극적인 홍보 요청 드립니다.

□ 요청사항

⦁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자(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시 과속, 급정지, 급차로 변경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

⦁ 하차 시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 후 출발.

⦁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에 저학년을 문 옆에 앉지 않도록 하며, 좌석에 앉아 좌석 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보호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

⦁ 자동차 유리의 진한 선팅은 차량 안 탑승자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으니 법률 이상의 선팅은 제거 요망

    ※ 자동차의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은 앞면 창유리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일 경우 과태료 2만원 부과.

⦁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사전 방지. 

□ 「도로교통법」법률 일부 발췌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②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어린이통학버스를 탈 때에는 승차한 모든 어린

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어린이나 영유아의 신체구조에 따라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는 안전띠를 말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56조제1호, 제160조제2항 제4호의2에서 같다)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하

며, 내릴 때에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하

여야 한다. 다만, 좌석안전띠 착용과 관련하여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4. 11. 1

9., 2014. 12. 30., 2017. 7. 26., 2018. 3. 27.>

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4. 12. 30.>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

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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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의 승차 또는 하차를 도와주

는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

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14. 1. 28.]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한

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3.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可視光線)의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 다만, 요인(要人) 경호

용, 구급용 및 장의용(葬儀用) 자동차는 제외한다.

붙 임  도로교통법 법률 1부.  끝.

   사단법인 대한태권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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